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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95, 6.

 제  출  자 ' 달서구청장

!  위  생 )과

1 . 제안이유

(  간이급수지침 보건사회부  훈령 532  제 호 '91. 12. 30)  은  공중위생법 31  제 조  및 동법

 시행규칙 48 , 제 코 45  제 조가 '93. 12. 27  및 '94. 8. 11.  각각  개정되어  그 내용이

 삭제되어 '94 11. 8.  부로 , 폐지되어  공동급수시설  및  옹달샘 ( ) 약수터  관리업무가 상

 수도  사밉본부로  이관됨에  따라  향후  수질관련  모든  업무는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

 당토록  조정되었기에  이를  폐지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3.

 공중위생법 31  제 조  및  동법시행규칙 48 , 제 조 49제 조

주요골자

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  설유지 ·  관리코레폐 찌

4. ( ) 폐지조례 안 :따로붙임

 부칙이

 조계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· (94.5. 관리조례 17.  조례 239 )  제 호 는  이를 . 폐지한다

 대구광◎◎달◎구공동급수◎설유◎·  관◎조◎◎◎조◎( )안

의안
55-27

번호

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·  관리조례폐지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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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 제정 1988 8. 19  조례  제 17 1호

 개정 i994 · 5 · 17  조례 293제 초

 제 1  장 층

1 ( ) 칙제 조 목적

 이  조례는  공중위생법 3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공동급수시설의 뒤싱적이며

 ◎율적인  유지  관킬◎  윅찬석  필요한  까항을  근건찬을 _f_  목전 조 .한틸

2 ( ) 제 조 정의  이  조례에서  사용하는  용어의  정의는  다음과 . 같다

1. (  공동급수시설 이하 " "  시설 이라 )  한다 이라  함은  간이급수시설  및 (공동우물 음료수

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2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지정된 )  우물 을 . 말한다

2.  시설단위라  함은 )  개의  시설을  사용하는  부락  또는  기역단위글 ◎한즉

3.  사용자라  함은  시설로부터  급수혜택을  받는  리설단위의  주띤궁 !  가구쿠 ◎늣 J,11내

)  쿠 를 말한다

4. (  유지관리위원회 이하 " "  위원회 라 ).  한다 라  함은  시설의  효율저인  뀨지관기◎ 뀌하

 여  사용자들로  구성된  시설단위  또는 '  동단위위원회를 .말한파

 제 2  장  위원회의  설치 운영

3 (  제 조 위원회의 ) 설치  시설물의  사용자는  시설물의  효율적인 fil유

 설단위별로  위원회를  설치하여야 . 한다

4 (  제 조 위원회의 ) 업무  위원회는  다음  각호의  업무를 . 수행한다

1  시설물의  유지 · 관리

2.  급수의 위생관리

3.  기타  급수와  관련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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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를 .  친긴 떤 '·:

 대구광멱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· 관리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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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(  제 조 위원회의 ) 구성  위원회는  다음  각호의  뛰원을 둔다

1.  위원장 1인

2.  부위원장 B~3인

3.  위원 5인이상

6 i  제 조위원의 ) 선출  ◎  쥐원회의  위원은  사용자가 ·.선출한디

 ◎위원의  임기는 3  년으로  하고  연임찰  수  있으며  의선된  위원의  임기는 전임자의

 잔여  기  간으로 . 한다

7 (  제 조 위원의 ) 직무  ◎위원장은  위원회를  대표하며  위원회의  의장이 된◎

 ◎부위원장은  위원잖을  보좌하여  위원장의  유고시에는  그  직무를 . 대행한다

8 ( ) 제 조 회의  ◎  위원회의  회의는  위뭔장미 . 소집한다

 ◎최씌◎  재퍽뷔칙  과딴수의  출식므로  재쾨하고  ◎실취뭔  과반수의  싼성으로 의결한

. 다

 ◎위◎팥◎  료길권끌  가지뗘  가부동수일  떼는  부길뇐  것프호 . 본다

9 ( ) 제 조 감사  ①위뭔회의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감사하기  러하여  시겊단위별로  감사 1인

 비상를 .둔극

 ◎ '·!·  감 ◎  나콩자가 .선출한파

 ◎감나는  면 1  회이상  감사를  실시하고  과  걸과글  사찬자에게  퐁지하여뱌 . 한다

 ◎감◎의  임기는 3  년으로 .  하 고  연임할  수  있으띠  의선된  갇사의  임기는 전임자의

 잔여  임  기  로 한다

to (  제 조 관리인의 ) 임면  ①위원회는 J.1  설물◎  유지 ·  관기  듣을  위하여 .1.1걸관히책임자

(  이하 " "  관리인 이하 )  한다 를  두어야 . 한다

 ②관리인은  위원회의  재청에  의하여 (.  대구광역시달서구칭팡 미하" "  구청팍 이칠 1한다

 이  임 . 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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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③위원회는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한  관리인에게  보수  또는  보수에  상웅한  혜택을 주

 어야 . 한다

 ④관리인의  보수금액은  위원회에서 . 결정한다

li (  제 조 관리인의 임무』  ①관리인은  시설물의 , 운전 , 보수  소독실시등  급수시설의 운

 전 ·  관리  일체를 . 담당한다

 ②관리인은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시설물의  운전 ·  관리상태를  매일  점검하고  그 결과

 를 (별」티)의 o?1 관킵대장  기록  비치하여야  하면 o!  를  캐분기딸로 f! 군천잘이 턴끄차

 여야 . 한다

 ③관리인은 ( 2)  별표 의  환경조사표에  의한  환경조사를  매월 1  회이상  실시하고  그 결

 과를  기록  비치하여야 , 하며  오염원의  제거등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여야 . 한다

 제 3  장  관리비의  징수 · 관리

12 (  제 조 관리비의 ) 징수  ①위원회의  관리비 ( , 전피료  관리인 , 로수  기타 유지

 필요로  하는 )  비용 를 . 징수한다

 ②관리비는  위원장  책임하에  지출하고  판련  장부글  기록 ·  비치하여야 한◎

 관기 에

13 ( ) 제 조 관리비운영규정  ①위원회는  관리비 .  징수액의  걸정  및  지출  방법등 관리비의

 징수 ·  관리를  위하여  필요로  하는 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 정하여야 . 한다

 ⑦이  경우  위원회는  시설사용자와  충분히  협의하여야 . 한다

14 (  제 조 관리인  보수 ) 지원  구청장은  예산의  범위안에서  관리인의  인건비  일부를 지원

 할  수 . 있다

15 (  제 조 관리비의 ) 체납  위원회는  관리비를  체낱한  사용자에  대하여는  일정액의 가산귿

 을  추가  징수할  수 . 있다



,li  뽀 르 -  찮슬◎초 1  졌 ◎ . f .

Til 4  클 /~ :  ㄴ 쓸클◎즈는

'·  쓸즐과 ':f)  즈◎즈 늘  군◎각파  길끈쵸  글푼프츠  ◎즐 균근츠흐

3  츠43': 3 ◎ =· -;- 근흐 ·3:.3= 그◎ :·  ◎ --34: 크 flf--= 브◎ 4-◎

fil ; j · :  쯔 로쓴 그 f4i.-끄

· 근ㄴ읏.

=÷1,-  프 ,11  조쓴 된 즈◎

-l4i -

'÷·. 』프 즈』 f#-  글 4.,  ◎프츠 '·,4=.

f7  르◎-4i  픈:」7 . ÷-4. -  근 ◎3·.! : 츠  글 -· :  그프조 르◎ 고7,;  구-  ◎  근프3· ..  ◎ 는  ◎◎글◎7·: ◎
, 그 .

3, 44=1  그 ◎ '.1'.'.=-  그 ÷.: ◎◎ ,  그 ◎ 11  즈즈 늘7: =· 글글  쏠를프크 fi· ,=j 근크 ◎ j.  꼭 츠수

11  숙글플 ..2i 푸그 ~.  글플 · 극늰즈◎  ◎  리베는 ~ll _,÷  포◎ -··j  곤 즐 .룬긁◎◎

iii',3 ' .ii·  조크순 엎크 · 츠콘 2  조 :4'.-I  츤린글 7. 뤽권◎ 글◎한온

 굴J.-· -:- 늪교 ·'11''3·~'·:  근·'』'·.i ÷. ·:- .:-  츠'4',·  ◎글. , .~ ·÷. 추 ◎ ◎ 그 찰 - 기◎는 4·4  ◎스 끕끈_5.필

'~74. F :÷ff'÷f-·');'-:』 ?;-』'·,· :4·:11'.4 :f-';7)I~ _:: ◎ =: 3:1.3;: % 4:ㄴ

':f, -÷:-.':  그'÷ "1.: -:·~': -:· ·'J-L " :: 4÷_,1_:÷_수:」i◎ =,4 ;: :;.,:11  기.7,!~?_: ..4 ·43:,31 i ‥‥ 하려구청

·.') ◎ )÷·:  식늘 '·, -', 온 .  쵸 ◎  찬 3: ·74- ·)f·)  피권차 ㄴ간◎

 관- _  ◎ ◎푀 ◎ _'  온'÷ .: '  푸읔  쓴조  간 ·  극키 ◎ -  코 는 ·  릴 꺽러  극·1 _1· -:·4-#◎,친·4-』 _  그  ◎루즐구청장에

-'4: :  출  ◎÷': 'j'?:: ㄴ ·# _'.ㄴ

 헤 5  장  교죽 핀프

'S ~'·-'~  ◎ .  그 : ·'3':- -  긴 ◎괴 -·÷:; ◎ ·_ .,: =,~;  ◎  초글글 ·'4 ◎ ,  ◎극하윽야

-  근 픈픈 ÷  그◎ ".:· 핀 -÷ ! ‥‥◎르_'· - 프  근:·; ~:· J·  ◎◎  크 : 그  ‥‥‥~. _  쓰 프프츠=』

.iii'1  끄 초클

',''#  그.

.ifilf  포 .- 프

 구 A·.'S'4- 극 -~~ ::: -  ◎ : _~ , : ◎프 , 그, # : 꺽프 글· )그

)'·: 프 -'- : ·  틀 :  ◎ ÷ ‥‥‥ 4- 7!_ .·:: - t - #근 그

-'S -rl. ÷.·÷T  글 ÷7÷ ·.3~4. ·f·;글



22 ( 39  툰 트 -  ◎출◎츳 1 )톤 ◎

1416  부칙 장

잘

21 ( ) 제 조 회계년도  위원회의  회계년도는  매년 1  월 1  일에  시팍하여  동년 14  꿜 31 i글게

. 종료한다

22 ( ) 제 조 예산편성  위원회의  예산은  연도 ·  개 시 1  월건에 푄청하』  위원회꾸  의◎출 ·';

 쳐  구청장의  승인을  얻어야 . 한다

23 ( ) 제 조 결산보고  위원장은  매  회계년◎  종료후 2  월피내이  전년도◎ 예산금헐개껸을

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·.' '24 ( ) 륵 조 서류비치  ①위원회는  위원회  운영과  관련된  ◎을  각흐의  잘뜨를 fL it빈치 ◎

. 한다

1 . 현금출◎부

2.  예산  및 결산서

3. 회의록

4.  관리 대장

5. 1 Dㅂ 푼 쌍

6. (  시설대장 간이급수시설에  한하여 ( 3if.1 떨표  서 f')11 긱 i 1치찮

 ◎  세 1  항의  규정에  의한  각호의  팡부중  제 1  포  내기 ·!11·1  쏘기  디  피 -  기싼 ◎ _#'·,4 치 ' 'T'S◎

 호부터 2  년으고 . 찬다

 제 7  장 보

25 ( ) 칙제 조 운영규칙

 둥  조례를  운영함에  있어  린요한  사항은  구의  운엎규칙그고 깅판

. 다

 칙이
 조례는  공로후 6  ◎이  경과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(  부칙 개정 1994. 5. 17. fll 코 293 )페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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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햇한다


